
한화석유화학도 사법처리 가시권!
검찰 , 대한생명 인수 위한 순환매입 주목 … 법적 근거는 없어 난색

한화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핵심은 1999년과 2000년 발행한 한화 계열사들의 <삼각 순환매입>이 2002년

대한생명 인수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부분과 한화 계열사들이 경영상의 손실

을 입었는지 여부로 나타나고 있다.

세법상 20년 내에 환입해야 할 <부의 영업권>을 단기간에 이익으로 회계에 반영한 것이 불법인가도 관건이

다.

참여연대는 ㈜한화, 한화유통, 한화석유화학의 삼각 순환매입이 대한생명 인수자격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고

의적으로 저지른 행위이기 때문에 2002년 대한생명 인수에 대한 자격박탈과 함께 분식회계를 한 회사 임직원

들을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검찰은 분식회계 과정에서 부풀린 이익을 무효화할 경우 부채비율이 232.20%가 돼 대한생명 인수 자격

요건인 200% 이하를 맞추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과정이 적법했는지 여부도 검토중

이다.

참여연대가 당시 한화그룹은 대한생명 인수 외에는 계열사 간에 상호 출자방식으로 주식거래를 할 경영상

의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한화 관계자들을 최태원 SK 주식회사 회장처럼 형사처벌할 수 있으려면 계열사들의 순환매입 사실

이 결과적으로 한화그룹의 경영상에 손실을 끼쳤는가를 입증해야 한다. 검찰이 SK수사에서 최태원 회장을 배

임 등 혐의로 구속할 수 있었던 것도 최태원 회장의 워커힐 주식 맞교환 등이 SK그룹 전체에 2000억원이 넘

는 손실을 끼친 사실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현재로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SK와 달리 한화는 삼각 순환매입이 한화

계열사들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따라서 검찰은 연일 한화그룹에 대한 수사는 오

너가 구속된 SK그룹과는 사안의 경중이 다르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이익을 부풀려 부채비율을 고의적으로 축소시킨 후 대한생명 인수 자격을 맞췄다면 무리한 경영확

대를 꾀함으로써 계열사들에게 투자위험을 안겨줬다는 점이 부각될 수 있다. 또 분식회계로 이익을 부풀림으

로써 한화그룹 계열사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힌 점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1999년과 2000년에 걸쳐 장내 장외매입 등을 통해 한화는 한화석유화학 주식 24.34%를 매입했고 한화석유

화학은 한화유통 주식 62.82%를, 한화는 한화유통으로부터 한화 주식 10.37%를 각각 대규모 취득했다.

참여연대는 한화나 한화유통, 한화석유화학 모두 김승연 회장을 비롯한 대주주 일가의 계열사 지분율이 높

아 경영권을 지킬 필요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순환방식으로 상호주식을 취득한 것은 고의적으로 부의 영업권

을 발생시켜 이익을 부풀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화는 한화석유화학 주식 취득으로 발생한 이익을 1999년 1276억원과 2000년 2033억원씩 일시에 환입했고,

한화석유화학은 한화유통 등의 주식에 대한 지분법 평가에서 발생한 부의 영업권 1214억원을 1999년 일시에

이익으로 환입했다. 한화유통도 1999년과 2000년 각각 1965억원과 1588억원의 부의 영업권을 일시에 이익으로

계상했다.

금융감독원은 2002년 3월 한화유통 등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지분법 이익을 일정 기간 동안 나눠서 반영하

지 않고 일시에 반영하는 것은 이익을 과대 계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화석유화학, 한화유통에

대해 유가증권 발행제한 6개월과 감사인 지정 2년, 담당 임원 해임권고 1명의 조치를 내렸으며, 한화는 유가증

권 발행제한 3개월과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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